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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1    부

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6다50949 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

원고, 상고인 원고

피고, 피상고인 피고 사단법인

원 심  결 서울고등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5나108010 결

 결 선 고 2006. 11. 9.

주       문

상고를 기각한다. 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

이       유

  1.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는 법률상의 지 에 존하는 불안, 험이 있고 확인

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 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, 한 수단일 때에 허

용되는 것인바( 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1다15828, 15835, 15842 결 등 참조), 비송

사건 차법 제64조, 제66조 제1항, 제234조 제1항 제2호,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, 법

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

는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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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이 확정되면 그 결을 첨부하여 할 등기소에 무효인 임원등기의 말소를 구할 

수 있으므로, 이와 별도로 그 법인에 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

임원취임에 한 분쟁을 근본 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,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

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.

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원취임등기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, 거

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한 법리오해의 법이 있다고 할 수 없

다.

  2. 원심은, 소외인이 2005. 3. 16. 15:00경 총 회원 64명 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

최된 피고 법인의 제5차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원의 찬성으로 피고 법인의 표권 있

는 이사로서 법하게 선출되었으므로, 비록 등기업무의 편의상 사실은 2005. 4. 20.에

는 피고 법인 총회를 개최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날 개최된 총회에서 소외인이 

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된 것처럼 작성된 총회 의사록을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그 

취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, 소외인을 이사  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한  2005. 

4. 20.자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단하 는바, 계 법리

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, 와 같은 원심의 단도 옳고,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

같은 확인의 이익에 한 법리오해 등의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  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여 법 의 일

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법       김지형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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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심    법       고 철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법       양승태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법       수안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